
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
 (주) 후성은 2021년 3월 30일에 개최된 제 1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해외법인지주사업 부문 

분할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분할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상법 제 530조의 

12, 제530조 11 제 1항, 제 526조 제 3항에 의거, 이사회결의에 따라 분할보고총회에 갈음

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                       래 -

1. 분할방법 

 상법 제 530 조의 2 내지 제 530 조의 12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

사업 중 해외법인지주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되,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

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·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, 분할 후 분할회사는 상장법

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. 

 

2. 분할진행 결과

2021년 4월 1일 

(주) 후성 대표이사  허국
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현대기아로 72-37

구분 회사명 사업부문
분할되는회사 (주) 후성 냉매, 이차전지 소재, 무기불화물, 특수가스 제조 판매

신설회사 후성글로벌 (주)
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외국기업의 사업 활동을 

지배하는 지주 사업 외

구분 일자
주주총회 결의 2021년 3월 30일 (화)

분할기일 2021년 4월 1일 (목)
분할보고총회 공고 갈음 이사회 결의 2021년 4월 1일 (목)

분할 및 설립 등기 예정일 2021년 4월 12일 (월)


